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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예산 급증 및 예산 조기집행으2009 1 SOC

로 토목수주가 호조전년 동월비 증가를 보였으나 경기침체로 건축수( 230.9% )

주가 부진전년 동월비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조( 42.5% ) 6.5% 6

억원을 기록함2,229 .

년 월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민간부분이 부진전년 동월 대2009 1 (

비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분의 호조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전년9.3% ) ( 27.7% )

동월 대비 증가함2.0% .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는 을 기록해 일단은 개월 연속 상승2 (CBSI) 50.0 3

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월 지수 전망치도 저조해, 3 SOC

예산증액 및 선집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업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

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상승함0 .02% , 0 .24% .

강남 구 등 일부지역의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 3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수도권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매제한 기, ,

간을 추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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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선행지표 건설수주_◙

년 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예산 급증 및 예산 조기집행으2009 1 SOC◦

로 토목수주가 호조 전년 동월비 증가 를 보였으나 경기침체로 건축( 230 .9% )

수주가 부진 전년 동월비 감소 하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조( 42 .5% ) 6 .5% 6

억원을 기록함 이로써 지난 월에 일시적 호조를 보인 국내 건설수주2 ,229 . 12

는 한달만에 다시 감소함.

년 월 건설수주2008 1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비( : , %)

구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년 월2008 12 24,653.7 9,809.4 5,773.8 4,035.6 14,844.3 3,938.5 10,905.8 9,712.3 14,941.4 8,535.3 6,406.1

증감률 28.9 35.4 49.6 19.2 25.0 89.0 11.3 63.4 13.4 14.6 11.8

월2009 1 6,222.9 3,163.9 2,436.8 727.1 3,059.0 466.3 2,592.7 2,903.1 3,319.8 2,238.9 1,081.0

증감률 -6.5 68.5 301.7 -42.8 -36.0 72.3 -42.5 230.9 -42.5 -37.1 -51.3

자료 대한건설협회:

공공부문은 건축수주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42 .8%◦

였으나 공공부문의 예산 급증 및 예산 조기집행 영향으로 토목수주가, SOC

큰 호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301 .7% ) 68 .5%

조 억원을 기록함3 1 ,639 .

- 공공 토목수주는 경기부양 차원의 예산증액 및 조기집행으로 급격하게 증SOC

가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조 억원을 기록함301.7% 2 4,368 .

- 공공 건축수주는 비주택 건축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주58.9%

택 건축수주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전체적66.4%

으로 감소한 억원을 기록함42.8% 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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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토목수주가 호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를 보인 반면 건축( 72 .3% )◦

수주가 부진 전년 동월비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5% )

감소한 조 억원을 기록함36 .0% 3 590 .

민간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금액- 72 .3%

자체는 평년 수준인 억원을 기록함4 ,663 .

민간 건축수주는 경기침체로 주택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모두 부진 각각 전- (

년 동월 대비 감소 하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조25 .2% , 64 .6% ) 42 .5% 2

억원을 기록함5 ,927 .

건설경기 동행지표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_◙

년 월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민간부분이 부진 전년 동월 대2009 1 (◦

비 감소 하였으나 공공부분의 호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로 전년9 .3% ) ( 27 .7% )

동월 대비 증가함2 .0% .

-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월 공공부문 기성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여 지1 27.7%

난 년 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민간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2008 3 , 9.3%

감소하여 지난 년 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지속함2008 10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플랜트포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축- ( ) 27.1%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함11.4% .

건설경기 동행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률( : )

자료 통계청 년 월 기성은 잠정치 한국은행 년 분기 잠정치 분기 속보치: (2009 1 ), (2008 1/ 3/4 , 4/4 )∼

통계청의 건설기성 자료는 연간 보정작업을 거치면서 년 자료가 일부 수정됨2007, 2008 .

구 분 07.5 07.6 07.7 07.8 07.9 07.10 07.11 07.12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01

건설기성
경상금액 기준( )

4.9 6.2 13.2 8.5 -6.2 8.8 5.9 9.1 10.5 3.1 3.6 4.2 7.5 6.6 8.7 8.3 14.8 5.1 -1.3 -8.6 2.0

건설투자
불변금액 기준( ,

원계열)

1.6

분기(2/4 )

-0.1

분기(3/4 )

0.4

분기(4/4 )

-1.1

분기(1/4 )

-1.2

분기(2/4 )

-1.3

분기(3/4 )

-6.1

분기(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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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년 분기 국민계정 속보치에 의하면 지난2008 4/4 3/4

분기의 감소세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를 이어 년 분기 건설투자( 1.3% ) 2008 4/4

년 불변가격 원계열 기준 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2000 , ) 6 .1%

장을 지속해 감소세가 급격히 확장 되는 양상을 보임(1 .1% 1.2% 1.3% 6.1% ) .→ → →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기간인 년 분- 6% 1999 1

기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

자액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속보치는 세부 공종실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까지의 자료를 보3/4◦

면 공종별로 토목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년 분기부터, 2 007 3/4

년 분기까지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주거용 건설투자의2008 3/4 5 ,

경우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총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2007 2/4 2008 3/4 6

록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함, .

토목 투자의 경우 년 공공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년 새정부 출범으로 인- 2007 2008

한 발주 지연으로 년 분기부터 총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의2007 3/4 5

감소세가 지속됨.

주거용 건설 투자는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총 분기 연속 감- 2007 2/4 2008 3/4 6

소세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감소세를 지속함.

재건축재개발 수주 동향◙ ․
년 월 재건축 재개발 수주는 재건축은 부진하였으나 재개발이 호조를2009 1 � ,◦

보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억원을 기록함41 .6% 7 ,929 .

- 재건축 수주는 경기침체로 수주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억원14.6% 546

을 기록함.

- 재개발 수주는 인천시의 재개발 사업 물량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48.8%

가한 억원을 기록함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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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감률1 ․
단위 전년동기비( : %)

재건축 재개발 총계

월 증감률12 -94.8 58.5 38.1

월 증감률1 -14.6 48.8 41.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건축재개발 수주 금액 증감률 추이․

75.8

203.0

51.8

210.7

157.2

44 6.0

-50.6

-1.9

77.4
64.6

12.5

-23 .3

-49.1

108.5

132.1
120.0

209.7

47.8

256.0

-1 8.6-25.8

53.6

-29.3

-69.1

23.8

-18.5

-54.4
-3 4.6

0 .4

26.2
5 .7

-9.8-6.2

29.3

210 .6

-12.3

-63.0
-77.0

-40.4
-58.7-56.8

38.1

-14.0

41.6
57.3

-200

-100

0

100

200

300

400

500

2 3 4 5 6 7 8 9 10 11 12
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09
.1

전 년  동 월 비 (%)

1211.2

677.0

514.5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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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체감경기◙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는 을 기록해 일단은 개월 연속 상승2 (CBS I) 50 .0 3◦

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월 지수 전망치도 저조해, 3 SOC

예산증액 및 선집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업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

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을 기- 2 (CBS I) (1 .1p ) 50 .0

록함.

이로써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월 이후 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나 급락해 사상 최10 2 35 .5p

저치를 개월 연속 경신하며 월에 을 기록했던 지수는 월2 11 14 .6 CBSI 12

이후 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3 .

경기종합 추이< BSI >

50.0

37.3

실적

48.9

전망

44.5

41.5

54.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러나 지난 개월 동안 지수 상승폭은 점점 축소되었고 월 월- , 3 (12 22 .7p , 1

월 지수 상승폭은 에 그쳤으며 월 지수 전망치도 에 불11 .6p ) 2 1 .1p , 3 54 .8

과한 것을 볼 때 예산 증액 및 선집행 그리고 작년 월 이후 개월SOC , 10 2

연속 지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향후 건설업 체감경기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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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큰 폭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업체 지수가 개월 연, 3◦

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중견업체 지수는 개월만에, , 2

상승세를 끝내고 하락함으로써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2 .2p

심각함.

대형업체는 전월대비 상승한 을 기록하여 작년 월 사상 최저치- 4 .5p 58 .3 11

를 기록한 이후 개월 연속 상승세 월 월 를 시현했지(7 .7 ) 3 (12 38 .5p , 1 7 .7p )

만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지수도 아직 선에 불과함, 50 .

작년 월 를 기록하여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중견업체는 월- 11 17 .2 12

이후 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대형 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2 ,

상승 폭이 적었고 월에도 전월대비 하락한 을 기록해 체감경기, 2 2 .2p 40 .6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작년 월 를 기록해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개월간- 11 19.7 2

상승했던 월 월 중소업체는 월에는 상승한 에30.3p (12 9.1p , 1 21.2p) 2 0.8p 50.8

그쳐 대형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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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변동 월 및 거래량 월(2 ) (1 )◙

개월째 하락폭 둔화 강남 구를 중심으로한 거래량 증가2 , 3▶

◦ 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폭이 둔화된 하락에 그침2 0.02% .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난해 월을 기점- , 10

으로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과 경상남, (0 .19% )

도 는 월들어 의 변동률을 보임(0.01) 2 (+) .

서울은 년여 동안의 가격이 하락하였던 서초 강남 강동- 2 (0.33% ), (0.28% ),

송파 양천 에서 일부 저가 매물이 해소되면서 상승률(0.85% ), (1.47% ), (0.69% )

을 나타냄.

경상남도는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보합 또는 소폭의 가격상승을 보임- .

규모별로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이하의 규모에서 가격상승을 나타냄- 132 .㎡

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상승2 0.24%◦

전세가격지수는 금월들어 매매가격 하락과는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

으나 이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입주물량 대부분이 소진 되어짐에 따라, , ,

잔여물량에 전세수요가 몰림에 의한 국지적 현상으로 해석됨.

월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전월대비( : %, )

지역 년2008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년2008

누계
년2009
월1 월2

전국 0.42 0.58 0.61 0.51 0.28 -0.03 -0.12 -0.39 -1.41 -1.17 -0.99 -1.45 -0.31 -0.02

서울 0.67 0.83 0.82 0.54 0.18 -0.22 -0.2 -0.53 -1.89 -1.52 -1.28 -2.22 -0.02 0.19

경기도 0.16 0.35 0.41 0.37 0.14 -0.21 -0.33 -0.67 -1.9 -1.53 -1.3 -4.34 -0.79 -0.17

부산 0.44 0.74 0.64 0.71 0.5 0.4 0.41 0.41 0.11 -0.11 -0.17 4.5 -0.04 -0.02

대구 -0.06 -0.11 -0.1 -0.24 -0.09 -0.16 -0.26 -0.4 -0.48 -0.52 -0.4 -2.86 -0.44 -0.44

인천 1.06 1.42 1.48 1.97 1.79 1.29 0.63 0.4 -0.4 -0.64 -0.42 9.99 -0.31 -0.27

광주 0.17 0.2 0.24 0.37 0.33 0.18 0.19 0.14 0.12 -0.03 -0.05 2.02 -0.05 -0.12

대전 -0.08 -0.09 0.02 0.11 -0.01 -0.1 -0.09 -0.03 -0.15 -0.12 -0.19 -0.66 -0.14 -0.12

울산 0.04 0.08 0.19 0.03 -0.04 -0.27 -0.05 -0.08 -0.34 -0.47 -0.44 -1.37 -0.32 -0.09

자료 부동산 주: 114( )



월간건설경기동향 09-03

- 8 -

년 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은 만 호로 전월 만 호2009 1 1 8 ,074 1 9 ,542◦

보다는 전년 동기간 년 월 거래량인 만 호보다는7 .5% , (2008 1 ) 3 6 ,722 50 .8%

감소함.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동월대비 감소- 32 .7% , 67 .3% ,

서울은 강남 구 지역만 크게 증가 지방은 전월대비 동월대비3 . 16 .9% ,

가 감소함39 .4% .

거래량이 강남 구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보임 이는 저가매물의 해소와 최- 3 .

근의 환율 폭등으로 인한 해외교포들의 주택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년 거래량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2 006 .

월별 실거래가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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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지방

단위 호( : , %)

구 분 2008.1 2008.12 2009.1
전월
대비

동월
대비

전 국 36,722 19,542 18,074 -7.5 -50.8

수도권 14,983 3,686 4,893 32.7 -67.3

지방 21,739 15,856 13,181 -16.9 -39.4

서 울 4,133 818 1,778 117.4 -57.0

강남 구3 564 244 1,000 309.8 77.3

강북 구14 2,221 283 338 19.4 -84.8

개 신도시5 1,123 217 615 183.4 -45.2

대 광역시6 11,080 5,893 5,025 -14.7 -54.6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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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실적 월 및 계획 월(2 ) (3 )◙

전국 공동주택 년 월 분양실적은 호로 전월 호에 비해2009 2 4 ,544 6,136 25.9%◦ ,

전년동월 호에 비해서는 감소함(2008. 2 : 7,986 ) 43.1% .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월대비 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에서의 분양물량22.3% ,

이 크게 감소함 호(3,554 ) 비수도권은 전월대비 동월대비 감소함. 47.5%, 91.7% .

지난달에- 조사한 월 분양계획 물량 만 호에 비해서는 호가 줄어2 1 1,490 6,946

든 물량으로 분양계획대비 수준임39.5% .

공동주택 분양실적
단위 호( : )

구 분
월2 월까지의 누계2

년‘08 년‘09 년‘08 년‘09

합 계 7,986 4,544 43,860 10,680

수
도
권

소계 2,385 4,079 26,435 9,329

서울 438 2,123 1,477 2,327

인천 - 464 1,060 464

경기 1,947 1,492 23,898 6,538

비수도권 5,601 465 17,425 1,351

자료 국토해양부:

년 월 전국 분양계획은 만 로 전월 분양계획물량 만 호보다2009 3 1 7 ,706 1 1,490◦

약 천호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6 .

수도권은 전월보다 호가 증가된 호 지방은 전월보다 호가 증- 1,622 8 ,282 , 4,594

가된 호의 물량이 분양예정임9,424 .

공동주택 분양계획
단위 호( : )

구 분 월 실적2 년 월2009 3 분양 임대 조합

합 계 4,544(-25.9) 17,706 6,839 6,889 3,978

수도권

소 계 4,079(-22.3) 8,282 2,304 2,353 3,625

서 울 2,123(940.7) 436 269 - 167

인 천 464(-) 3,363 1,148 365 1,850

경 기 1,492(-70.4) 4,483 887 1,988 1,608

비수도권 465(-47.5) 9,424 4,535 4,536 353

주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계획물량은 변동이 있음 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 ( ) .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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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토지은행 도입 국토해양부( , 2.6)▶

월 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이 공포2 6◦ ｢ ｣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 , ,

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토지은행 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L and Bank ) ,◦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 ,․ ․
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용으로, SOC

조 산업단지용으로 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1 , 1

조합주택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관련 택지가산비 인정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국토해양부( , 2.12)

지난 월 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월 일 공포 법률 제1 13 “ ” 2 3 ( 9405◦

호 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 「 」 「

칙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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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

1)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분의 이상 소100 95 유권현행(
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제 조제 항개정100%) < 16 2 ( )>

2) 분양가상한제 관련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 정하는 경우에도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 제 조의 제 항개정< 38 2 2 (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 에서는( )◦

법 제 조 제 항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 16 2

유권 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100% 95% ,→

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만 허용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 ,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함120%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 에서는( )◦ 「 」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 ,

산비 내역을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감정평가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 , ,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 함.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국토해양부( , 3.3)▶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 분납형 등 소득 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 ･ ･
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

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

택으로 혼합 공급할 수 있게 됨.･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수준인 영구- 30%

임대주택건설도 년만에 재개됨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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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

ㅇ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활용키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국무회의,｢ ｣ 08.9.30)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ㅇ

※ 중도위 사전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시도에서 공청회지방의회지방도시계획‧ ‧ ‧ 위
원회를 거쳐 입안되면 중도위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예정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년간09.6 10ㅇ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개발할 계획‧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 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
분양가를 기존보다 이상 인하할 계획15%

층고 조정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성을 확보( )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

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하였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 ,

소화하여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년의 사업기간을 년 정도로 단축6 4

또한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 3.10)▶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 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 )◦

용 영 제 조의 제 항 제 항 개정( 45 2 2 , 4 )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

축하고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 ,

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하였음.

월간건설경기동향 09-03

- 13 -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수
도
권

공공
택지

과밀억제
권역

이하85㎡ 년7 년5
초과85㎡ 년5 년3

기타
지역

이하85㎡ 년5 년3
초과85㎡ 년3 년투기과열지구 년1 ( : 3 )

민간
택지

과밀억제
권역

이하85㎡ 년5 년3
초과85㎡ 년3 년투기과열지구 년1 ( : 3 )

기타
지역 모든 규모 년투기과열지구 년1 ( : 3 ) 좌 동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하-

여 부부간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하였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 시행 에 따른 위원회(‘09 .3 .22 )◦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영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규칙 제 조( 62 2 62 5 , 25

의 신설2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
의 운영 위원의 제척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음,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영 제 조 제 항 별표 제( 47 1 , 3 6◦ ․
호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부득이할 경- ․ ․ ․ ․
우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행위허가 신고처리 일 검사기간 일 단축 규칙 별지 제 호(10 5 ) (15 7 ) ( 30◦ → →․
및 제 호33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을 행위신고는- 10 5→

일로 사용검사는 일로 각각 단축하여 총 일로 단축되도록, 15 7 25 12→ →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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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영 제 조 제 항( , ) ( 58 7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을 금융기관 으로 하- “ ” “ ”

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입주� �

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 당해 동 영 제 조 제 항( 2/3 1/2) ( 47 1◦ →

관련 별표3)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 1/2

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 사용검사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 →

영 제 조의 제 조제 항( 4 2 , 36 3 )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가 개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고 이와 유사한 하자보- ,‧
수 기준일도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

기 시작하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도록 함.

주택법 과 소방법 의 상충규정 개선 피난시설 설치행위 영 제 조 제( ) ( 57◦ 『 』 『 』

항 제 호3 2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려면 경우 소방법 에- 「 」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양 법령 적용에 따른 충돌을

방지함.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TFT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김현아 연구위원 엄근용 연구원,


